
         1. 강북새마을금고 MG0649-875(2016. 4. 7.)호와 관련입니다. 

        2. 강북새마을금고에서 제출한 ‘강북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’건에 대하여 

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가. 정관 변경사항 및 검토 내용

정관(안) 변경 신청 조문 내용 법규 및 절차 검토사항 검토의견

정관 제13조(제명) 일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5항 및 

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

따른 

 1. 총회 개최 및 의결 내용

 2.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

   검토의견

정관 변경 인가에 따른 

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이 

적법하므로 정관 변경을 

인가하고자 함.

정관 제14조(탈퇴회원의 환급청구 등) 일부

정관 제25조의2(의결 취소의 소 등) 신설

정관 제39조(임원의 결격사유) 일부 

정관 제39조(대출한도) 일부 
  

           나. 정관 변경 인가일: 2016. 4. 22.(금)

      

붙임  1. 정관변경 검토결과 보고서 1부.  

     2. 정관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     3. 강북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1부.

     4. 강북새마을금고 신 정관 원본 1부(별도 첨부).  끝.

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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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강북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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